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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

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
-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 확대(65 → 60세 이상) -

- 지원수준도 확대(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→ 비급여항목까지 지원)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취약계층*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

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

관한 고시」개정안을 행정예고(‘19. 1. 11. ∼ 1. 31., 20일간)한다고 밝혔다.

* (취약계층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
□ 그동안 정부는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

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,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

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

제기되어 왔다.

○ 특히,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

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.

* (무릎관절증 의료비용 부담 사례, 양쪽 무릎) 식대·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

부담금 19만 원 + MRI·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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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하지만,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

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

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* ‘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 6813명 중 65세 미만 4만 9563명(42.4%),

65세 이상 6만 7250명(57.6%). <2017년「건강보험 주요통계」및「진료비 통계지표」>

○ 또한,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

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

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*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무릎관절증 의료비용 지원액 변화) ‘18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47만9000원

→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

□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“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

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

되기를 희망한다.”고 전했다.

○ 아울러 “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

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
<별첨>「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입법예고안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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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무릎관절증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(고시개정 이후)

□ 사업개요

○ (지원대상) 60세 이상 취약계층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 어르신

○ (지원수준)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 원 한도

○ (근거)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
「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

○ (사업수행기관) 노인의료나눔재단

○ (‘19 예산) 민간경상보조 29억9200만 원

□ 사업추진 체계

○ (대상자) 신청서를 작성, 보건소에 의료지원 신청

○ (보건소) 의료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
신청인 및 재단에 통보

○ (재단) 대상자 및 보건소에 지원 대상자 통보, 대상자 수술 후 수술
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

○ (의료기관) 수술 시행 및 재단에 수술비 청구


